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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감정 평 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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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멎 결정의견

'. 

갇정평가 개요

1. 감정평가의 목적

본건은 경상남도 장원시 마산회원구 두적동 외에 위치하는 토지로 장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의뢰한
경 매목적 의 감정 평 가임.

2. 감정평가의 기준 빚 기준가치

본건은 「감정평가 빚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빚 「감정평가에 관한 규직」 등 관계 법 령의 규정 빚
제반 감정 평 가이론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감정평 가에 관한 규직」 제5조 제1 항의 "시 장가치〃를 기
준으로 하되, 감정 평 가목적 을 고려하여 감정평 가액을 곁 정하였음.

3. 기준시점

「감정평 가에 관한 규직」 제9조 제2항에 〔다라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인 2024년 04월 05일  임.

4. 실지조사 실시기간

본건의 실지조사는 2024년 04윌 05일 에 실시하였으며 실지조사시 공부, 이용상황 빚 본건의 가치에 영
향을 미치는 제반사항을 조사하 였음.

5. 감정평가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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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봉수감정 평 가사사무소



갑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멎 결정의견

6. 기 타참고사항

— 본건 토지의 명확한 경계확인에는 지적즉량이 요구되는 바 참고하시기 바람.

본건 토지 지상의 경제적 가치가 미미한 자생 입목 등은 거레관행상 토지와 일괄 거래되는 바 탕해
토지 에 포함 평 가하였음 .

본건 토지 기호2, 기호4, 기호6은 공유지분의 토지로 의뢰부분의 위치 빚 경 계확인 이 불가능하므로
전 제 면적을 기준으로 한 평균단가를 적용하며 소유지분비율에 의거 면직 사정 하여 감정 평 가 하였음.

본건 토지 기호2의 북측은 일부 도로로 이용중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감정평가 하였으며, 일부 소하
전구역 에 저족되어 이를 감안하여 감정 평 가 하였음. 본건 토지와 유사한 통상의 광평수토지에는 관
리상태 빚 접근의 곤란 등으로 육안으로 관즉이 어 러운 분묘가 소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 람

본건 토지 기호3은 지목은 잡종지이나 일부 유지상태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감정평가 하였음.

본건 토지 기호5의 지상 일부에는 분묘가 소재하며 분묘가 당해 토지에 미치는 소유권 행사 제한의
정도를 감안한 가액을 명세표에 병 기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본건 토지 기호6의 지상 일부에는 분묘가 소재하며 분묘가 탕해 토지에 미치는 소유권 행사 제한의
정도를 갑안한 가액을 명세표에 병기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본건 토지 기호 6 위 지상 일부에는
제시외수목이 소재하며, 제시외수목이 당해 토지 에 미 치는 소유권 행사 제한의 정도를 감안한 가액
을 명세표에 병기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토지 지상의 제시외 수목은 계절적 한계 빚 인접토지와
의 경계불분명 등으로 수종, 수령 빚 주수 등의 파악이 다소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감정평가서를 작성
하였으 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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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빚 결정의견

‖. 대상물건의 개요

1. 대상 토지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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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멎 결정의견

''I. 

감정평가방법의 적 용

1. 감정평가의 방법

감정평가의 방법은 본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본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원가법, 본건과 가
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본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
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본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거래사례비교법, 「감정평가 빚 감정평가사
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 빚 「갑정평가에 관한 규직」 제14조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토

지와 가치형 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 닌 다고 인 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
준으로 대상 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빚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공시지가기준법, 본건 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 이 나 미 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본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수익환원 법 등이 있음.

2. 감정평가방법의 결정

(1) 토지의 평가

토지는 「감정평가 빚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B조 1 항 빚 「감정평 가에 관한 규직」 제14조 제1항에
의거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평 가하되, 「감징평 가에 관한 규직」 제12조 제1 항 빚 제2항에 따라 거래사례
비교범 에 의한 시산가액으로 그 합 리성을 비교·검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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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lV. 갑정 평 가액 산출과정

1. 공시지가기준법 에 의한 산출과정

(1) 비교표준지 선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직」 제1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인근지역에
도지역 ·이용상황 ·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하여 비교가능성 이

×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은 2024년 01 월 01 일 임
※ 비교표준지 B는 일부 소하전구역에 저족되는 바, 이를
× 비교표준지 C는 일부 소하전구역에 저속되나 그면적이

느
」
 
느
」

이
ㅆ
 
이
ㅆ

표준지 중에서 대상 토지와 용

아래의 표준지를 선 정함.

감안하여 감정 평 가 하였음.

미미하여 이애 구애됨 없이 감정평가 하였음

자연 녹지

개 발제 한

자 연 녹 지

개 발 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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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 868 임 야 자연 림 보전 관 리 세 로 (불 )
형

 사
저
ㅇ
 거
ㅇ

부

 완 1 ,93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빚 결정의견

(2) 시점수정

「감정 평 가에 관한 규직」

토교통부장관이 월 별 로

가변동률을 적 용함.

C, D

제14조 제2항 제2호 빚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발표한 지 가 변 동률로서 비 교표준지 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

있는 시·군·구의 같은 용도지 역 의 지

A, B

경 상남도 장원 시 마산회원구 (24.01 01 2̃4 04.05 ) (녹 지)
2024 01 01  ̃2024.02.29 : 0. 1 5B

2024 02 01  ̃2024.02.29 : 0.078

( 1 + 0.00153 ) * ( 1 + 000078 * 36/29 )

≒ 1.00250

경 상 남도 함안군 (24 01 01 2̃4.04 05 ) (계 획 관리)
2024.01.01  ̃2024 02 29 : 0 060

2024.02.01  ̃2024 02 29 : 0 041

( 1 + 000060 ) * ( 1 + 000041 * 36/29 )

≒ 1.001 1 1

경 상 남도 함안군

2024.01 .0 1

2024 02 01

( 1 + 0.00014 )

(2401 01 2̃4.04 05 ) (녹 지)
 ̃2024.02.29 : 0 014

 ̃2024.02.29 : 0 010

* ( 1 + 0.00010 * B6/29 )

≒ 1 00026

경상남도 함안군 (2401 01 2̃4 04 05 ) (보 전관리)
2024.01.01  ̃2024 02 29 : 0 008

2024.02.01  ̃2024 02 29 : 0 004

( 1 + 000008 ) * ( 1 + 0.00004 * 36I'29 )

≒ 1 0001B

(3) 지역요인 비교

본건은 비교표준지와 인근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요인은 동일함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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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직용함

지역요인 결정에 관한 의견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φ) 개별요인 비교

■농 경 지 대

지

 건
희
「
 조

취 락과의 점 근성

일조, 통풍 등

토양, 토질의 양부

관개의 양부

배수의 양부

수해의 위험 성

기다 재해의 위험성

장애의 정도
보조금, 융자금 등

규제의 정도

장래의 동향

인근 역과의 점근성

인근 쥐락과의 접근성

임도의 배치, 폭, 구조 등

반출지 점 까지 의 거 리
반쥴지점 에서 시장까지의 거 리

일조, 통풍 등

경사면의 위치

경사의 글곡
토양, 토질의 양부
조장의 정도

국 도립공원, 보안림, 사방지지정 등의 규제

장래의 동향

■임 야지 대

ㅎㅐ ㅈㅓ ㅈㅓ

조 건

타

 건
기

 조

행징 적
조 건

타

 건
기

 조

경 사

교통의 편부

행정상의 조장 밋 규제정도

교통의 편부 등

지세, 방위 등

행정상의 조장 빚 규제정도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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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항목 세 함목

조 건 농로 으

연

 건
자

 조

일조 등

토양, 토질

관개, 배수

재해의 위힘 성

면적, 경사 등
면 쯔

경 사

경작의 편부

기 타

조 건 항목 세 항목

근

 건
저
ㅂ
 조

연

 건
자

 조

일조 등

토양, 토질

기 타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곁정의견

■ 개별요인 비교

1 A ∩
ν 1 00 1 00 1 00 1 00 0 970

2 B 1 00 1 00 1 00 1 00 1 000

3 ⊂ 1 00 O 67 0 80 1 10 1 00 0 590

4 D 1 00 1 00 ∩
,
∩
˘ 1 00 0 950

5 E 1 00 1 00 1 550

6 F 0 80 0 90 1 .00 0'-
⌒
U

기호 1 : 비교표준지대비 접근조건(교통의 편부)에서 열세함

기호 2 : 본건이 비교표준지이므로 요인비교치는 동일함

기호 B : 비교표준지대비 자연즈건(일부 유지) 밋 획지조건(경사 등)에서 열세하며, 행정적조건(지옥)에서 우세함

기호 4 : 비교표준지 대비 획 지조건(경작의 편부)에서 열세함

기호 5 : 비교표준지대비 자연즈건(경사 등)에서 우세항

기호 6 : 비교표준지대비 접근조건(교통의 편부) 빚 자연조건(경사 등)에서 열세함

—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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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호 표준지 가로 접 근
경

 연
환
야

획 지 행 정 적 기 타
개 볍요인

비 
교치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멎 결정의견

(5) 그 밖의 요인 보정

가. 그 밖의 요인 보정의 필요성

「감정 평 가에 관한 규직」 제14조 제2항 제5호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건  설부토정 30241 -36538,
1 991.12. 28) 빚 대법원판례(98두6067, 92누 16300 등) 등의 쥐지에 따라 대상토지의 인근지역 또는 동
일수급권내 유사지 역의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한 정상적 인 거레사례 또는 평가사례 등을 고려하여 인근
지역의 지가수준 빚 지가균헝 등을 적정

¨
챠게 반영하기 위하여 그 밖의 요인의 보정 이 필요함.

나. 가격 조사자료

(가) 인근 평가사례

(술
 처: 한국감정 평 가사협 회)

×평가사례 (5)는 두 개의 용도지역(자연녹지지역, 농림 지 역)에 걸쳐 소재하나 대부분 자연녹지지 역 이므로 주된 용도
지 역 인 자연녹지지 역을 기준으로하여 적 용하였음

두적 동
자 연 녹 지

개 발 제 한

전

전 2024 0B 1 8 경 매 1 95,000

도O
 
I輞
仲

자연 녹지

개 발 제 한

임 야

자연 립 2021 05 06 경 매 7, 800

태곡 리 계 획 관 리

전
전 2022 04 1 8 공 매 1 43, 000

(4)
계 내 리 계획 관 리

전
전 2023 01 18 경 매 75, 000

이 룡 리
자연 녹 지

농 림 지 역

임 아

자연 림 2021 01 18 담 
보 25, 000

(6)
부목 리

산** -*
보전 관 리

임 야
자연 림 2020 ㅇ5 1 2 경 '개 4,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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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호

지

 번
재소

 지
용도지 역

지 목 이·g 상함 기 준시 점 평 가목적
토지 단가
(원I㎡)

비 
고



갑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멎 결정의견

(나) 인근 거레사례

# 1
두적 동

자연 녹지

개 발제 한

답

2023 03 02 229, 809

# 2
두적 동

산** * - *

자연 녹지

개 발 제 한

임 야

2022 1 2 21 6, 050

# 3
태 곡 리 계획 관 리

ㅈ ㅏ
2022 10 12 74, B1 6

#4
계 내 리 계 획 관 리

ㄷ ㅑ
2023 05 17 79. 681

# 5 얇**
*
,
ⅲ

자연 녹지

진
2022 08 30 75, B94

#6
∃
」
 
*쀼
싼

보전 관 리

임 야
2021 05 19

0
0
∩
υ

(술처: 등기사항진부증 명 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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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흐
소재 지

지 번
聃
목
ㄾ
지

거 매 시 점 토지 탄7 

“

원Im’ ) 비 
고



감정평가액의 산술근거 멎 결정의견

다. 그 밖의

(가) 개요

비 교표준 지 와

그 밖의 요인

요인 보정치 산출

빚 산식

용도지역 · 이용상황 ·주변환경 등이 유사한 비교사례를 선정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보정 치를 산출함.

비 교사례 기 준 표준지 가격 ( 사례단가 x 시점수정 x 지역요인 × 개별요인 )그 밖의
요인 보정치 기준시점 현재 표준지가격 ( 표준지공시지가 × 시점수정 )

(나) 비교사례 선정

상기 평 가사례 빚 거래사례 중에서 용도지역·이용상황 등이 유사하여 비교가능성 이 늪다고 판단되는
사례를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정을 위한 비교사례로 선정함.

그밖의 요인 보정지 산정

비교표준지 A /˙
 
사례 기호 ( 1 )

사 례 기 준

표준 지 가 격

기 준 시 점

표준 지 가격

베

 
①

시 점 수정

지 역 요 인

경 상 남도

표준 지 와

창원 시

사 례 는

마산회원구 녹지 지 역

인근지 역 에 위 치하고

2024.03. 1 8  ̃2024.04.05

있어 지역요인은 동일함 .

개 별 요 인

가로조 건 접 근조건 자빛횐경) 휙 지 조건 행 정 적 조건 기 타조 건 격 차율

1 00 1 12 1 0ㅇ 1 00 1 254

표준지는 사례대비 접근조건(교통의 편부) 밋 획 지조건(경  사 등)에서 우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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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단 가 시 졈 수정 지 역 요인 개 별요 인 산출 탄가 격 차율
보정 치

결 정

1 95,000 1 0005 1 1 000 1 254 244, 655

1 1 80 1 18

206, 800
∩
∪
∩
˘ 2 07, 31 7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빚 결정의견

비교표준지 B / 사례 기호 ( 2 )

사 례 기 준

표준 지 가격

기 준시 점

표 준 지 가 격

③ 비교표준지 C /˙ 사례 기호 ( B )

사례 기 준

표 준 지 가 격

기 준 시 점

표준 지 가격

시점 수정 경 상남도 함안군 계획관리 2022 04 18  ̃2024 04.05

지 역 요 인 표준지와 사례는 인근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지 역요인은 동일함

개 별 요 인

시 점 수 정

지 역 요 인

경 상남도 장원 시 마산회원구 녹지 지 역 2021 .05.06 ∼ 2024.04.05

표준지와 사례는 인근지역 에 위치하고 있어 지 역요인은 동일함

개 별 요 인

가로조 건 접 근조건 자 연 (환  경)
조 건 획 지조건 행 징 적 조건 기 타조 건 격 차율

0 90 O 99 0 99 1 014

표준지는 사례대비 접근조건(교통의 편부 등)에서 우세하며, 자연조건(지세 등) 빚 행정적조
닌 (일부 소하전구역 저촉), 기 타조건(일부 도로)에서 열 세함.

57, 1 63

가로조 건 행정 적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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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단 가 시 점 수정 지 역 요인 개 뎔 요 인 산쥴 단가 격 차율
보정 시

결 정

7, 800 1 03649 1 000 1 014 8, 1 98

1 863 1 86

4, B90 0∩
∪
∩
˘ 4, 40 1

구 분 탄 가 시 점 수정 지 역 요인 개 별 요 인 산쥴 단 가 격 차⅝
보정 치

결 정

1 43, 000 1 0"082 1 000 0 889 1 29,774

2 270 ●-

57, 100 1 001 1 1



감정평가액의 산술근거 및 곁정의견

④ 비교표준지 D I' 사례 기호 ( 4 )

사 례 기 준

표준 지 가 격

기 준시 점

표준 지 가 격

사 례 기 준

표준 지 가 격

기 준시 점

표준지 가격

⑤ 비교표준지 E / 사례 기호 ( 5 )

시 점 수정

지 역 요 인

경 상남도 함안군 계획 관리 202B.01.18  ̃2024.04.05

표준지와 사례는 인근지역 에 위치하고 있어 지 역요인은 동일함.

개 별 요 인

가로조 건 접 근조 건
ㅈ
땡쿨
경) 획 지조건 행 정 적 조건 기 타조 건 격 차율

1 00 1 00 1 02 1 00 1 00 1 020

표준지는 사례대 비 휙 지조건(경  작의 편부)에서 우세함

시 점 수정

지 역 요인

경 상남도 함안군 녹지지 역 2021 01.18  ̃2024.04.05

표준지와 사례는 인근지역 에 위치하고 있어 지 역요인은 동일합

개 별 요 인

가로 조 건 접 근조건
자멓'뢍경) 획 지조건 행 정 적 조건 기 타조 건 격 차율

0 95 1 00 1 00 1 140

표준지는 사례 대 비 접 근조건 (교통의 편 부)에서 열세하며, 자연조건(경  사 등)에서 우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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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탄 가 시 점 수정 지 역 요인 개 법 요 인 산송 단가 격 차응
보정 치

곁 정

75, 000 9∩
˘
∩
˘ ↑ 000 1 020 76,928

1 843 1 84

41 ,700 1 001 11 41,746

쿠 분 탄 가 시 점 수청 지 역 요인 개 별 요 인 산쥼 탄가 격 차율
보정 치

결 정

25, 000 1 0B8B9 1 000 1 140 2 9, 594

1 730

1 7, 100 1 00026 1 7, 1 04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빚 결정의견

ⓓ 비교표준지 F / 사례 기호 ( 6 )

1 05515
사 례 기 준

표준 지 가 격

기 준 시 점

표 준 지 가 격

(6)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해 산출된 시산가액

시점 수징

지 역 요 인

경 상 남도 함안군 보전 관리 2020.05.1 2  ̃2024.04.05

표준지와 사례는 인근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지 역요인은 동일함.

개 별 요 인

가로 조 건 접 근조 건
ㅈ
땡횡
경) 획 지 조 건 행정 직 조건 기 티 조 건 격 차율

1 20 1 10 1 00 1 .00 1 320

표준지는 사례대비 접 근조건(교통의 편부) 빚 자연조건(경  사 등)에서 우세함

1 A 206, 800 1 00250 1 000 0 970 1 18 237, 295 237, 000

2 B 4, 390 1 00250 1 000 1 000 1 86 8, 1 86 8, 200

B c 57, 1 00 1 0011 1 1 000 O 590 2 27 76, 559 77, 000

4 D 41 ,700 1 001 1 1 1 000 O 950 1 84 72, 97B 7B,000

5 E 1 7, 100 1 00026 1 000 1 550 1 73 45 
‘
 866 46, 000

⌒b F 1 ,930 1 0001 3 1 000 0 720 3 53 4, 906 4,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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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 치

결 정

4, 900 1 000 1 320 6. 82 5

3 536

1 , 930 1 00013 1 ,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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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래사례비교법 에 의한 산출과정

(1) 비교거래사례 선정

본건의 인근지 역 에 위치하며, 가치형성요인 이 유사하여 비고가능성 이 늪은 기래사례를 비교거래사례로

선 정 함.

(2) 사정보정

(3) 시점수정

「감정 평 가에 관한 규직」

토교통부장관이 월 별 로

지 가 변 동률을 적 용함.

제14조 제2항 제2호 빚 「부동산 거레신고 등에 관한 법 률」
조사·발표한 지 가 변 동률로서 비 교거 래사례가 있는 시·군·구의

제19조에 따라 국

같은 용도지 역 의

(23 03 02˜ 24 0405 ) (

2023.03.01  ̃2023 03.31 : 0. 109

2023.04.01  ̃2023 04 B0 : 0 01 1

202B O5.01  ̃2023 05 31 : 0.032

202B 06.01  ̃2023 06 30 : 0.041

2023.07.01  ̃2023.07.31 : 0.054

2023 08 01  ̃202B.08.B1 : 0.044

2023 09 01  ̃2023.09.B0 : 0 055

202B 1001  ̃202B.10.31 : 0 044

2023 11 01  ̃2023 11 30 : 0044

2023.12.01  ̃2023.12 31 : 0067

2024.01.01  ̃2024 02 29 : 0 153

2024.02.01  ̃2024 02 29 : 0.078

) * ( 1 + 000011 ) * ( 1 + 0.00032 ) 
★ ( 1 + 0.00041

1 + 000044 ) * ( 1 + 0.00055 ) * ( 1 + 000044 ) * (

0.00067 ) * ( 1 + 0.0015B ) * ( 1 + 000078 * Bε ρ9 )

≒ 1 .00750

× 기준시점 이 속한 기간의 지가변동률이 미고시 상태인 바, 죄근 발표된 지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일수 안분하여
연장 적용함.

1 + 0.00109 * 30/31
* ( 1 + 0.00054 ) * (

十 0.00044 ) * ( 1 +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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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12 21 2̃4 04 05 ) (

2022 12.01  ̃2022 12 31 : 0.049

2023.01.01  ̃2023 12.31 : 0.593

2024.01.01  ̃2024.02.29 : 0.15B

2024.02.01  ̃2024.02.29 : 0.078

( 1 + 0.00049 * 11/31 ) * ( 1 + 0.0059B ) * ( 1 + 0.00153 ) * ( 1 + 0.00078
* 36/29 )

≒ 1 00862

(22 10.12 2̃4.04 05 )

0 174

0 166

0 108

0 479

0 060

0 041

( 1 + 000174 * 20/'31 ) * ( 1 十 000166 ) * ( 1 十 0.00108 ) ★ ( 1 十 0.00479

) * ( 1 + 000060 ) * ( 1 + 000041 * B6ρ 9 )

≒ 1 .00979

(23 05 17∼ 24 04 05 )

2023.05.01  ̃2023.05.31 : 0.033

2023.06.01  ̃2023.06.30 : 0.0B6

2023.07.01  ̃2023.07.31 : 0.037

2023.08.01  ̃2023.08.31 : 0.029

202B 09 01  ̃2023.09.30 : 0.024

202B 10 01  ̃2023.10.31 : 0.025

2023.11 01  ̃2023.11.30 : 0039

2023 12 01  ̃2023.12.31 : 0 037

2024 01 01  ̃2024.02.29 : 0 060

2024 02 01  ̃2024 02.29 : 0 041

( 1 + 0.000B3 * 15/'31 ) * ( 1 + 000036 ) * ( 1 十 0000B7 ) * ( 1 十 0.00029

) * ( 1 + 0.00024 ) * ( 1 + 000025 ) * ( 1 + 0.000B9 ) * ( 1 + 000037 ) * (

1 + 000060 ) * ( 1 + 000041 * B6/29 )

≒ 1.00B54

× 기준시점 이 속한 기간의 지가변동률이 미고시 상태인 바, 죄근 발표된 지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일수 안분하여
연장 적응함.

# 2

# B

2022 1001  ̃2022 1031

2022 11 01  ̃2022 1 1 30

2022 12 01  ̃2022 12 31

202B 01 01  ̃2023 12 31

2024 01 01  ̃2024 02 29

2024 02 01  ̃2024 02 29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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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도 (22 08 30  ̃24 04

2022 08 01  ̃2022 08 31

2022 09 01  ̃2022 09 30

2022.10.01  ̃2022 10 B1

2022ㅓ 1.01  ̃2022.1 1.30

202212 01  ̃2022.12.31

2023 01 01  ̃202B.12.31

2024.01 01  ̃2024.02.29

2024 02 01  ̃2024.02.29

.05 ) (

0 232

O117

0.034

0.0B2

0.03 5

0 064

0.014

0.01 0

( 1 十 0.00232 * 2/31 ) * ( 1 + 000117 ) * ( 1 + 0.000B4 ) * ( 1 + 000032 )
* ( 1 + 0.000B5 ) * ( 1 + 000064 ) * ( 1 + 0.00014 ) * ( 1 + 0.00010 *

36/29 )

≒ 1 .00324

(21 05 19˜ 24 04.05 ) (보

2021 05 01  ̃2021.05.31 : 0 251

2021 06 01  ̃2021 06.30 : 0 183

2021 07 01  ̃2021.07.B1 : 0 216

2021 08.01  ̃2021 0831 : 0008

2021.09.01  ̃2021 09 30 : 0 339

2021.1001  ̃2021 1031 : 0294

2021.11 01  ̃2021 11 30 : 0 130

2021.12.01  ̃2021 12 31 : 0.180

2022.01.01 ∼ 2022 12 31 : 1.063

2023.01.01  ̃202B 12 31 : 0 053

2024.01.01  ̃2024 02 29 : 0 008

2024.02.01  ̃2024 02 29 : 0004

1 十 0.00251 * 13/B1 ) * ( 1 + 000183 ) * ( 1 + 000216 ) * ( 1 + 0.00008
* ( 1 + 0.00339 ) * ( 1 + 000294 ) * ( 1 + 000130 ) * ( 1 + 0.00180 ) * (

+ 0.01063 ) * ( 1 + 00005B ) * ( 1 + 0.00008 ) * ( 1 + 0.00004 * 36/29 )

≒: 1 02610

※ 기준시점이 속한 기간의 지가변동를이 미고시 상태인 바, 죄근 발표된 지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일수 안분하여
연장 적응함

⑷ 지역요인 비교

본건은 비교거 래사례의 인근지역 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요인은 동일함. 1 000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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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별요인 비교

■ 개별요인 비교

1 # 1 ∩
˘ 1 00 1 00 1 00 1 00 1 .050

# 2 1 10 O 99 0 99 1 B48

3 # 3 1 00 1 00 1 00 1 00 1 .00 1 000

4 # 4 ∩
˘ 1 00 ∩

˘ 1 00 1 00 0 903

5 # 5 1 00 0 60 1 00 1 00 0 600

6 # 6 0 70 0'-
∩
˘ 1 00 1 00 0 490

기호 1 : 거래사례대비 접근조건(교통의 편부)에서 우세함

기호 2 : 거래사례대비 접근조건(교통의 편부) 빚 자연조건(지세 등)에서 우세하며, 행정적조건(일부 소하전구역
저촉) 빚 기타조건(일부 도로)에서 열세함

기호 B : 거래사례와 대제로 유사함

기흐 4 : 거래사례대비 접근조건(교통의 편부) 빚 획지조건(경작의 편부)에서 열세함.

기호 5 : 거래사례대비 자연조건(경사 등) 에서 열세함

기호 6 : 거레사례대비 접근조건(교통의 편부) 빚 자연조건(경사 등)에서 열세함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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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해 산출된 시산가액

1 # 1 229, 809 1 000 1 00750 1 000 1 050 243, 1 09 243. 000

2 #2 6, 050 1 000 1 00862 1 000 1 348 8, 226 8, 200

B # 3 74,31 6 1 000 1 00979 1 000 1 000 75, 04A 75, 000

4 #4 79, 681 1 000 1 00354 1 000 O 903 72, 207 72, 000

5 # 5 75, 394 1 000 1 00324 1 000 O 600 45, 383 45, 000

6 #6 9.8B1 1 000 1 .026 ↑ 0 1 000 0 490 4, 943 4,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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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산가액 검토 및 토지 평가단가의 결정

(1) 토지 시산가액 검토

1 2B7, 000 243. 000

2 8, 200 8, 200

B 77 
‘
 000 7 5, 000

4 73,000 72, 000

5 46, 000 4 5, 000

6 4, 900 4, 900

(2) 토지 평가탄가의 결정 빚 결정의견

「감정평가에 관한 규직」 제12조 제1 항 빚 제2항에 의거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이 거래사례
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그 객관성, 합리성 이 인정되는바 「갑정평가 멎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 빚 「감정평가에 관한 규직」 제14조 제1 항에 따라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
(단가)으로 평 가단가를 결 정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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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지 감정평가액 결정

1 237,000 2,463 583, 731 , 000

2 8, 200 40,264 5 B30, 1 68, 900
죄 무 식, 죄우 영,

죄헤정 지분

3 77, 000
⌒

y
⌒

y 76, 61 5, 000

4 73, 000 1 , 28 1 93, 51 3,000
죄 무 식, 죄 우 영,

죄헤정 지분

5 46, 000 1 ,005 46, 230, 000

6 4, 900 B,042 5 1 4, 908, 250
죄무식, 죄우 영,

죄헤정 지분

합 계 49, 05 1 1, 145, 166,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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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감정평가액 결정에 관한 의견

1. 갑정펑가액의 결정

상기의 평가사례 빚 거래사례 등의 가격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대,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
가액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상기 금액을 본건의 감정평가액으로 곁정함.

2. 기 타 참고사항

Ⅲ,"α弼,●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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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土
항ㅇㅛ가감정 평토지

(1) 위치 및 주위환겅

(4) 인집 도로상태

(7) 공부와의 차이

(2) 교통상황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8) 기타 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3) 형태 빛 이용상태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1) 위치 및 주위환경
기호 1, 2: 경상남토 창원시 마산회원구 두척동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기흐 3: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태곡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기흐 4: 경상남도 함안군 질서면 계내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기호 5: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용성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기호 6: 겅상남도 함안군 대산면 부목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

기호 1, 2: 본건까지 차랑의 점근이 가능하며, 지역내 대중교통 등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기호 3∼ 6: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불가능하며, 지역내 대중교통 등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 1 : 부정형, 평지의 토지로 휴경지임.

기흐 2: 부정형, 급경사지의 토지로 자연림임.

기호 3: 부정형, 저지의 토지로 잡총지이며 일부 유지임
기호 4: 부정형, 완겅사의 토지로 휴경지임.

기호 5: 부정형, 완겅사의 토지로 자연림임.

기호 6: 부정형, 급겅사의 토지로 자연림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 1: 본건의 남동측으로 폭 약 2미터 내외의 도로가 소재함.
기호 2: 본건의 북측으로 토지 일부가 폭 약 2미터내 내외의 도로로 이용충임.
기호 3∼ 6: 지적도상 맹지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
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젖소 탉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
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빛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호 2: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일부제한 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 (일부제한 돼지 개 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
구역 (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빛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 (일부제한 배출시설규
모이상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젖소 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빛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빛 관리에 관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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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겅

(4) 인집 도로상태

(7) 공부와의 차이

(2) 교통상황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8) 기타 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3) 형태 및 이용상태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별조치법 〉, 공익용산지 〈산지관리법 〉, 보전산지〈산지관리법 〉, 소하진구역 (송정 친) 〈소하천정 비법〉

기호 3: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일부제한700m) 〈가축분뇨의 관리 빛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
치제한지 역 〈물환겅 보전 법 〉

기호 4: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2022- 1 2一  16) (일부제한200m)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가축사육제한구역 (2022- 1 2- 16) (일부제한700m)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존영
향 검 토대상구역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배출시설설 치제한지역 〈물환겅 보전 법 〉

기호 5: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전부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
지역 〈물환겅보전 법 〉, 준보전산지 〈산지관리법 〉

기호 6: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일부제한700m)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
치제한지역 〈물환경보전 법〉, 준보전 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 립승인지역 (수도법시행 령 제 14조의3 1 호) 〈수도범〉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빛 결정의견'을 찹조하시기 바람.

(7) 공부와의 차이

(8) 기타참고서항(임대관계 및 기타)
1 ) 임대관계: 미상임.

2) 기타: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빛 결정의견 '을 참조하시기 바람.

— 27 —

한봉수감정 평 ' IAI사무소



H2403 一 1 06

위 치 도

소 재 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투척동 71 8一 5, 산88

¡ 

、'
°

:
ㅇ

 
0

,
?
 
L
●

I
「

/
δ

 
'
,

'’
/'- -- '、y'

/ ＼

/

''、

'＼

r-,'‘ '

''(’ㄲI—
' '、

',’

'

/˙

, '''

,
,
·

,
I
-
.
,
’

＼

/
I,

·

 
-

,
'
0

/

·두척동 7'6
. 그06,8°。 원/㎡
. -H왈

''한. ●°
=:-。 ' 

—이

˚

:二

、、 
'̈ 
'̈˙

¨
'''

/

— 28 —

한봉수감정 평 가사사무소

。



H 2403 - ↑ 06

위 치 도

소 재 지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태곡리 1 1 1 -2

찐 염 산

'
삼 관옥항

":::' '

썹̧ i''

.'ˇ -'''、

⌒
ˇ
,
·.
.
.
.

! i I :

‖「 ㅏ:

자●싹리 시

'

아핫 * ●!

— 29 —

(:! , (:::') IⅡ

한봉수감정 평 가사사무소

—

·태목리 '' 5
57, ' °。 원I㎥
. 계횐관리

'°

Ξ-i-°  1 -°
'



H2403一  1 06

위 치 도

소 재 지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계내리 21 9, 용성리 476

기 호 5
'
ⅲ

ㅐ
"
Ⅱ

"

9̊
'.

.

.

'

'.

.

·자연녹기
. EO그 4˜이 -0 1

l—
— 30 —

한봉수감정 평 가AI사무소

''

/

—
I 
ι

. 지내리 55g

. 4'.7˚  ̊원/㎡

. 지획관리

. =c=」 -0' -°

'

I.’

 I



H2403 - 1 06

위 치 도

소 재 지 경상남도 함안군 대산면 부목리 산85- 1

,
우

:
 

· ,
∵

 
–
느  -1

,
/
 

Γ

·무목리샨5므
. 1.9∃° 원/㎡
. 보존근리

'°
=●

-01 -。 1

— 31 —

한봉수 감정 평 가사사무소

'

: I! :

느: I

|



지 적 개 황 도

·뵨 개함도 는 현장조사에 의기 개탁적 으로 도시한 삼̇고움 으̇로 지적도 동괴 치이가 있¾ 수 있슝니 다.

I

i : !:I II ‖ . ’:¨ ' |: 2 -' : ' ¡I 1

— 32 —

한봉수 감정 핑 가사사무소

H2403一  1 06

.' I -'. ’
''



H2403- 1 06

N

지 적 개 황 도

ㅣ
-
l
I
I
/

Γ
''''＼

,

I 88 ㅑ!|

· 뵨 개짬드 는 힌장조사에 의,I ,II탁적 으로 호시한 장̇고응으̇르 삳쟤와 자이가 있⅜ 수 있e니 다.

도로선 驍  평

’

던 물 1 층  忽  평,펀몰3층이색  二 二 二 二 二 二1 제시외견물

| 평 가대상토지 '§§§§§§§I§I옙  평 가견 물2층 —------—
 
지적경 계선

— 33 —

한봉수 감정 평 가사사무소



H2403 一 1 06

지 적 개 황 도

1 1 1-2 ;11

1 10-1 직

114-8 잉

’
 
뇬 개좡도 는 현장조사에 의거 개략적 으로 도서한 참고용 으̇르 싣졔와 자이가 있옵 수 었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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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기호 2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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